
■ 교육세법 [별표] <개정 2016. 12. 20.>

금융·보험업자(제3조제1호 관련)

호별 금융·보험업자

1 「은행법」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

2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

3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

4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종합금융회사

5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

6
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를

포함한다)

7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협은행

8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협은행

9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업자

10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

11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환전영업자

12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

자중개업자

13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

14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
15

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

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(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

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다)


